
[별지 제1호서식]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

(제10조 관련)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동 사이드 미러 품질인증기준」 제10조에 따라  

신청자 업체명(대표자명) 은(는) 재제조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제조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이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품질인증

신청제품
재제조제품명 원제조 제품명


